
Ⅰ. 서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핵발전소1)는 국토공간에 실재하는 ‘전기생

산’시설이다. 그 위험은 이제 널리 알려져 있다. 

핵발전소 사고가 자연환경과 인류에 미치는 시

공간적 영향은 전모를 계측할 수 없다.2) 

남한 전역이 25개 핵발전소로부터  300km~ 

500km범위이므로 후쿠시마와 같은 사고가 나

면 전국토가 방사능으로 오염된다.3) 대기상의 

방사능이 현저히 감소한 후에도 토양오염의 위

험을 벗어나려면 계측할 수 없는 기간과 노력

이 소요된다. 이는 초시대적 초국경적 위해

(danger)다.4) 게다가 핵폐기물의 위험은 이론

적인 해법을 입증할 수 없는 상태다5). 

2014년 기준으로 국내 전기의 30.4%6)를 공

급하는 핵발전소들이 금후 계속 가동될 것인지 

아니면 독일처럼 폐쇄될 것인지는 미지수다. 하

지만 폐쇄가 결정될 경우에도 상당한 기간을 

거쳐야 가동이 완전히 중지되고, 그후 안전한 

상태에 이르기까지 오랜 기간이 걸려야 한다는 

점(20년~50년)을 감안하면, 위험에 대한 대처

는 어떤 경우에도 중요하다.

우리는 핵발전소의 설치와 관련하여 핵폐기장을 

제외하고는 국민의 동의를 구하는 절차가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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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적이 없다.7) 또 행정부를 제외한 다른 헌법

기관이 그 설치와 운영에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일이 있어온 적이 없다. 오로지 임기제 대통령

과 그 산하의 행정부만이, 그러한 ‘위험’을 다루

고 있다. 이 상황이 올바른 것일까?

헌법 제1조에도 규정하고 있듯이, 국민의 주권은 

모든 위협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할 수 있는 권력이

다.

헌법 제1조 제2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국민주권은 헌법을 제정하는 권력이자, 3권분립

구조와 기본권에 관한 결정뿐 아니라 통일, 안보(전

쟁)와 같은 핵심정책들을 결정하는 근본권력을 의

미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핵발전과 같이 국민

과 영토의 안위에 관한 초장기적 핵심정책이 결정

되면서 국민주권이 존중되고 있는지는 의문이다. 

또, 국토기본법 제2조(국토관리의 기본이념)에도 

있듯이 “국토는 모든 국민의 삶의 터전이며 후세에 

물려줄 민족의 자산이므로, 국토에 관한 계획 및 

정책은 ~(중략)~ 국토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수립·집행하여야 한다.” 고 되어있다. 하

지만 이 ‘전대미문의 위험시설’에 대해 국토안전을 

위한 이성적 합리적 대응체제가 확보되고 있는지도 

의문이다. 

그렇다면 이 위험시설의 본질을 이해하고 문제를 

포착하고 대처의 방향을 잡는 일은 중차대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핵발전소 위험의 정체는 무엇

인가? 그리고 여하히 국토안전을 위한 구조적 대응

체제를 구축할 것인가?  

또, 대의민주주의의 국가공간전략은 계획과

정에서의 조정철학(steering philosophy)에 의

한 ‘합의와 거버넌스’ 모델이 요구되는 바 (김

현수, 2012), 그에 이르기 위한  국민주권의 동의와 

개입은 여하히 전개됨이 바람직한가의 문제도 크다. 

본고는 이러한 의문에 천착하고자 한다.

2. 연구의 방향 및 방법

1) 기존연구와 시사점

본고의 주제와 관련된 연구로는, 일찍이 ‘90년대

부터 헌법학자들에 의해 ‘안전’에 관한 연구가 진행

되어 왔다. 최근 김종천의 “과학기술의 안전성확보

에 관한 공법적 연구”(2008년) 및 차성민(2009, 

2013) 이부하(2011) 윤혜선(2014) 등의 법리적 연

구, 그리고 홍성방이 1999년과 2012년에, 핵에너지

와 기본권 및 헌법적 문제에 대해 독일의 논의를 

중심으로 해석한 바 있다. 또 후쿠시마 핵사고가 

있은 후, 박태현의 “탈핵 주장의 인권규범적 근거에 

관한 소고”(2012) 이성로의 “원전의 민주적 정당성

-원전건설에 대한 국민동의 필요성과 국회의 역

할”(2013) 등이 발표된 바 있고, 법학자들과 환경공

학자들 그리고 법제연구원의 원전 및 방사능관련 

논문들이 있다. 그 외에 2011년 이후 여러 국회의

원실에서 유력한 조사분석자료들도 내놓았다. 

이들 연구들로부터 기존 핵발전소 정책의 현상적

인 문제점들의 지적에는 유효한 성과들이 도출되었

다. 하지만 천부적으로 확보되어야 할 국민주권의 

구조적인 문제는 아직 모색되지 않은듯 하다.

2) 기본권 및 국민주권 문제의 검토와 본고

의 분석틀의 모색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른 위험으로부터의 안전에 

대해서는 독일의 학계를 중심으로 이론적 제도적 

연구가 진행되어온 바 있다. U. 벡, N. 루만과 같은 

사회학자의 위험사회학의 이론적 성과가 있어왔고, 

또 안전을 둘러싼 기본권 문제에 있어서 공법이론

의 성과가 있어왔다.

본고의 초점은 핵발전소 위험유발의 실체적 상황



에 대해 국민주권이 여하히 작동하고 있는가이다. 

현실을 보다 객관적으로 투영할 수 있는 분석의 틀

을 도출하는 일이 필요하다. 이 작업을 돕기 위해 

먼저 기존연구의 성과를 검토하고자 한다. 

Ⅱ. 핵발전소 위험과 국민주권 및 기본권

에 대한 기존연구와 본고의 분석틀

1. 핵발전소 설치의 결정권과 국민주권

시공을 초월하는 이 거대위험에 대해 우리의 제

도는 어떠한 가치체계로 대응하고 있는가? 

‘스스로 결정한다’는 주권의 개념은 J. 보딩의 국

가론에서 처음으로 등장하는데, 그는 국가의 안전과 

질서를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의 절대적 또는 영구

적 권력’이라고 정의하고, 주권의 진정한 표식은 입

법권에 있다고 하면서 주권은 모든 권력의 총합으

로서 나뉘어질 수 없는 존재라고 보았다(이부하, 

2011). 그리고 민주정에서의 주권은 당연하게도 국

민에게 있다고 보고 있다.  이와 관련한 헌법의 규

정은 다음과 같다.

헌법 전문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 

헌법 제34조 ⑥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

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

하여야 한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가 유명한 칼카르 판결

(1978)의 핵심내용은, “핵발전소의 설치와 같은 국

가사회공동체 내에서 극단의 갈등요소가 존재하는 

근본적인 결정은 전적으로 입법자인 의회의 몫으로

서, 특히 기본권 실현의 영역에서 국가 전체적인 

규율의 필요성을 감안하여 모든 본질적인 결정을 

스스로 하여야 한다”이다. 즉, 핵에너지의 이용이 

인간존엄성과 인간의 안녕권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그 개연성과 인권의 규범적 가치 및 민주주의 자기

결정 이념에 비추어 결정되어야 한다는 것이다(박

태현, 2012). 즉 국민주권만이 그 결정권을 가진다

는 것이다.

2. 핵발전소 안전과 기본권 

그렇다면 핵발전소와 관련하여 국민주권이 보호

해야할 기본권의 정체성은 무엇인가? 역사적으로 

볼 때, 기본권은 국가권력의 침해로부터 국민의 권

리를 방어할 수 있는 주관적 권리(공권)이라는 의

미에서, 그 이론이 발전하였다. 그러나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른 사회세력들로부터의 침해가능성이 다

양해짐에 따라 제3자로부터 기본권을 보호하려고 

하는 이론이 발전하게 되었다. 핵발전소사고, 아동

학대, 낙태, 사스, 에이즈, 생명공학, 유전공학, 나노

기술 등으로 인한 인간 및 환경에 의한 국민의 안

전을 위협하는 요인들이 증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가의 보호의무이론’이 주목받게 된 것이다(김종

천, 2008: 93).8)

이 가운데 핵발전소 문제의 본질은, 희생자가 동

의하지 않았고 의식조차 하지 못한 채 생명과 건강

에 대한 침해를 감수하여야만 하는 데 있다. 결정

의 위험을 감수하는 의사결정자와, 그 결정을 위협

으로 받아들이는 당사자간의 갈등은 어쩌면 현대사

회의 속성이다.

우리의 헌법에는 기본권을 ‘기본적 인권’이라 이

름하고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

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

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기본권에 대한 헌법적 정의에 대해 많은 학자들

이 인용하고 있는 독일에서도 ‘안전’은 인권이자 기

본권 보장의 전제조건으로서 국가의 기본적 과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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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식되고 있으며, 헌법국가 존속을 위한 필수적 전

제조건이라고 회자되고 있다(이부하, 2011). 

이러한 위험 때문에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원

자력제도를 논하면서, “위험과 이익(Risks & 

Benefits)의 공존”이라는 개념틀 아래 안전원칙

(Safety Principle), 보안원칙(Security Principle), 

책임원칙(Responsibility Principle)을 포함한 11개 

원칙에 의해 그 내용과 형식이 구성된다고 하고 있

다.9) 이중에서도 안전원칙(Safety Principle)이 가장 

중요하다고 설명하면서 이를 예방원칙(Prevention 

Principle)과 동일시하고 있다 (차성민, 2009).

그리고 이 ‘안전’을 구성하는 ‘기본권’적 가치를, 

헌법학자 홍성방은 생명과 신체의 완전성, 자유권, 

재산권, 환경권 및 미래세대의 기본권 다섯 가

지를 들 수 있다고 한다(홍성방, 2012). 이를 

풀어서 보면 다음과 같다.

1) 생명권과 신체의 완전성과 사전배려의무

기본권은 일차적으로는 개인에 대한 국가적 침해

를 방어할 권리이다. 방사능 잔존물질을 다루는 현

장의 과정들을 보면, 헌법 제12조에 규정된 제3자

의 신체적 완전성에 대한 기본권, 그리고 제36조의 

보건에 관한 국가보호의무 침해와 관련된다.

헌법 제12조 ①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

진다. 

헌법 제36조 ③ 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하여 국

가의 보호를 받는다.

이러한 문제와 관련하여 독일은 칼카르(Kalkar) 

판결에서 ‘학문과 기술의 수준’에 따라  ‘동적인 기

본권 보호’(dynamischer Grund- rechtsschutz)를 

할 사전배려의무10)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다. 곧 환

경을 위험에 빠뜨리는 시설은 그러한 손해가 발생

할 것이 실제로 배제되는 경우에만 핵시설에 대한 

인가가 주어질 수 있다는 척도를 ‘독일 원자력법’에 

세워 놓았다는 것이다(홍성방, 2012). 우리는 원자

력진흥법이나 원자력안전법 등에 주민의견수렴제도

에 대한 규정이 있다. 하지만 동의를 받은 과정이 

형식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고(박혜령외 2016), 사

전배려의무가 이행될 수 있는 실질적 장치는 보이

지 않는다. 

2) 자유권 - 특히 공포로부터의 자유

루즈벨트 대통령은 일찍이 행한 ‘4대자유 연설’ 

(Four-Freedom-Speech)에서 공포로부터의 자유를 

주장한 바 있다. 개인은 공포로부터 자유로울 청구

권을 가진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실패하는 경우 예

상할 수 없는 위험을 가져올지도 모르는 기술상의 

실험은 공포로부터 자유로울 권리와 결합될 수 없

다. 즉, 핵에너지를 얻기 위해서 생겨날 수 있는 위

험은 인간에 의해 통제될 수 있고 지배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는 것이고, 그러한 요건을 갖춘 핵발

전시설만이 허용되어야 한다는 이야기가 될 것이다.

또, 핵발전소는 혜택과 손실간에 심각한 불균형

이 있다. 게다가 기술의 통제가 불가능한 상황에 

봉착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입증된 것이다. 사고

가 났을 때의 ‘통제불가능성’은 핵발전의 본질에 해

당한다. 거대기술·복합기술에 의해 '제조된 위험'은 

결정자의 입장에서는 편익과 손실의 가능성을 대비

시키는 과학적 산정에 따라 계산된 위험이지만, 당

사자인 일반시민에게는 자신의 결정과 무관하게 내

려진 재앙이다(노진철, 2010: 342). 이런 점에서 핵

발전소의 위험은 위험시설의 인허가시, 통상적인 사

업자에 대해 적용하는 ‘과잉금지의 원칙’과 잠재적 

피해자에 대해 적용하는 ‘과소금지의 원칙’과 같은 

이론적 접근11)의 범위를 초월해 있을 것이라는 추

측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즉, 선진화된 기술을 사용함으로써 발생하는 새 

위험, 특히 원자력으로 인한 위험에 대한 책임을 



지고, 통제력을 확보해야 하는 ‘조종국가

(Steuerungsstaat)’의 개념이 등장했다고도 한다 

(김종천, 2008: 88).

3) 재산권/사회적 비용

핵발전은, 공급자가 획득한 이익 및 낮은 가격 

덕에 소비자가 얻는 이익과 사회전체가 감당해야할 

비용 사이의 관계가 지나치게 비합리적인 에너지

다.12) 피해확률은 낮지만 사고가 났다하면 대규모 

재난으로 이어진다. 이때 통계적인 위험산정은 신뢰

를 잃는다. 헌법은 제23조 제1항에서 재산권을 보

장하고 있다. 그러나 핵발전소로 인한 사업자의 배

상금액의 책임은 유한할 수밖에 없고 국가가 초과

분을 배상해야하는  것이 국제적인 관행으로 굳어

져 있는 현실(차성민, 2013)을 감안하면 이 위해에 

대한 실질적 배상능력은 의문시 될 수밖에 없다.

4) 환경권

헌법은 제35조에서 환경권을 규정하고 있다. 소

음, 열오염, 방사능의 형태로 나타나는 에너지통제

가 환경정책의 일부라는 점은 일반적으로 인정되고 

있다.13) 따라서 핵에너지를 사용하는 과정에서 환

경권이 침해될 수 있는 소지는 얼마든지 있다. 

5) 미래세대의 기본권

오늘날 만들어낸 위험은 현재 세대에 끝나는 것

이 아니라, 먼 장래에 살게 될 세대의 기본권을 침

해할 수도 있다. 그 피해의 공간적 범위는 전국토

에 걸쳐서 확산되고 그 피해의 시간범위는 상상할 

수 없는 역사적 시간대까지 미친다. 14)

국가가 위험한 기술 등을 허용함으로써 발생한 

위험으로 생명과 신체 등에 해를 받는 당사자의 범

위가 구체적으로 확정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기본권

으로부터 추론되는 국가의 보호 의무는 성립한다. 

핵 에너지의 이용에 따른 위험한 결과가 발생할 확

률을 이미 예견할 수 있으므로, 독일의 헌법에 해

당하는 ‘독일 기본법’ 제2조 제2항 제1문(누구든지 

생명권과 신체를 훼손당하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

으로부터 추론되는 바, 국가가 현재 살고 있는 사

람들에게 하여서는 안 되는 것은 또한 먼 미래의 

후세대에게도 행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박태현, 

2012). 즉, 시대를 초월하는 위험에 대해 결정함에 

있어서는, ‘당대국민만’의 동의를 구하는 것조차 ‘월

권적’ 행위일 수도 있다.

3. 본고 분석의 틀 - 위험상황을 다루기 위

한 두 가지 영역

이상과 같은 기본권을 침해하는 위험상황을 국민

주권의 차원에서 보다 잘 다루려면, 1)어떠한 실체

적 상황이 벌어지고 있고 거기에 국민주권이 어떤

식으로 연관되고 있는지, 2) 그리고 위험상황에 권

한과 책임이 있는 대의민주주의 권력주체에 관한 

것들에 대한 교차적인 파악과 통찰이 필요하다. 

즉, 현실의 공간에서 일어날 수 있는 1)의 모든 

위험상황에 대해서 국민주권이 어떻게 개입되고 있

그림 1. 본고의 분석틀 
Fig.1 Frame of this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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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가? 그것들은 핵발전의 최초의 승인/입지부터 운

영/감시, 해체/폐기의 의도적 상황과, 재난과 같은 

비의도적 상황을 살펴보는 일이다. 그리고 2)의 권

한과 책임이 있는 행정부, 국회, 지자체, 국제협력 

등을 통하여 국민주권은 어떻게 개입이 되고 있는

가를 살펴보는 일이 유력할 수 있다(그림1).

이 두 가지 영역은 씨줄과 날줄을 구성하고 있

다고 할 만하다. 각각의 영역에 관해 좀더 구체적

으로 고찰한다.

Ⅲ. 핵발전과 관련된 실체적 상황과 국민

주권의 개입

1. 승인/입지와 국민주권

 

핵발전소의 승인과 입지는 가장 사회적 갈등

이 심한 영역이다. 이와 관련하여 주민들이 자

체투표로 핵발전소 신규입지 반대의 의사를 분

명히 한 삼척의 사례가 있다. 공식적인 법적 효

력을 갖지는 못했지만 그 절차의 공정성을 유

지하여 투표율 68% 유치반대율 84.9%의 결과

를 이끌어 내면서 (성원기, 2015) 주민의 진의

가 어디에 있는지를 알리고 결과적으로 정부의 

강행을 저지한 사례는 주목할 만하다.

시설이 입지하는 장소의 위험성의 상대적 크

기에 대해 어느 범위까지를 기준으로 할 것인

가? 영향을 미치는 범위는 사고의 크기에 따라 

다르지만 치명적인 범위라면 가깝게는 수십킬

로미터에서 멀리는 수백키로미터의 범위까지 

나쁜 영향을 미치므로 주민의 범위를 간단히 

정의할 수 없다. 현행법에서 정하는, ‘동의가 

필요한 주민의 범위’는 객관적이지 않다. 과거 

경주 핵폐기물처리 시설은 주민투표를 통해서 

입지가 결정되었지만 경주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만

이 결정권을 갖는다고 볼 수 없다. 

이와 관련하여 스웨덴의 사례가 주목된다. 그림2

에서 보듯 핵발전소 인허가시 사법부가 개입한다는 

특이점이 있다.15) 사법부인 환경재판소가 인허가권

을 별도로 갖고 있는 것이다. 원전건설허가를 받으

려면 행정부 산하이지만 독립성이 강한 ‘방사능안

전청’에서 원자력활동법에 의해 허가를 받는 한편 

환경재판소로부터도 동시에 환경법전에 의한 허가

절차를 별도로 거쳐야 한다.16) 2개의 국민주권기관

이 개입하여 상호견제하는 시스템이 확립되고 있는 

것이다. 

2. 운영시의 감시와 국민주권 

핵발전소와 같은 복합기술은 그 운영도 위험이 

따르지만  추가적인 안전기술의 투입에서도 새로운 

위험이 따른다. "절대적인 안전은 있을 수 없다"는 

것은 기술자들의 현장경험이다. 안전대책은 기술체

그림 2.  스웨덴의 핵발전소 승인절차
Fig.2 Permission Process of NPP in Sweden



계 혹은 조직의 복합성을 통제가능한 것처럼 기만

할 수 있으며, 오히려 당사자인 기술자나 조직원들

을 '안전 불감증'과 같은 위험한 행동으로 인도할 

수도 있다.

사고위험에 대한 감시의 책임은 누가 지는가? 

독일은 ‘네 개의 눈 원칙’(four eyes principle)을 

적용해 독립적인 개인 또는 조직이 안전 문제를 병

행하여 감시한다.17)(그림3) 즉, 지방정부

(Regulator(Local Goverment))가 핵발전소사업자에

게 허가를 줄 때 독립전문기관(I.E. TUEV-NORD) 

이라는 또하나의 감시기관이 사업자를 감시하도록 

하여 ‘네 개의 눈’을 구성한다. 그리고 사업자

(Licensee/Operator)는 하청의 공급자/제조자

(Suppliers/Manufacturer)와 계약할 때 독립전문기

관(I.E. TUEV-NORD)으로 하여금 사업자와 정보교

환의 형태로 감시를 하도록 하는 계약을 동시에 하

여 ‘네 개의 눈’을 구성한다. 이때 독립전문기관은 

별도의 ‘독립검사기관’(Inspection Organization)으

로 하여금 공급자/제조자에 대한 공정상의 감시를 

하도록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영광핵발전소의 감시실무에 관여하고 있는 원전

엔지니어 이정윤은 다음과 같이 비판한다. 

“독일에 비해 우리나라는 핵연료 제조, 정비, 설

계 엔지니어링, 운영 발전, 규제검사와 심사, 연구개

발 등 모든 기능이 전문 분야별로 나뉘어서 저마다 

독점체계에 있다. 더더욱 모든 분야에 대해 투명하

고 독립적인 안전감시가 요구되는 상황인 셈이다. 

우리나라는 원자력진흥위원장인 총리 산하에 원자

력안전위원회가 편성돼 있어 실질적으로 진흥에 의

해 안전이 관리되고 있는 것도 문제다. 이는 안전 

관점에서 매우 위험한 발상이 아닐 수 없다.”18) 위

험시설의 ‘진흥’과 ‘안전’은 상충적일 수밖에 없다. 

그림 3. 독일의 핵발전소 기술지원 및 감시체제
Fig3. Technical Support Organization on behalf of local regulatory authorities  (from TUEV-NO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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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신’은 신뢰의 단순한 반대가 아니라 그 자체에 

안전을 위한 독자적 기능이 내재한다. 

3. 해체/폐기와 국민주권

1) 수명연장과 가동중단의 요구

수명이 다한 핵발전소의 연장과 가동중단의 요구

는 대립적 가치다. 수명관련 기술한계를 행정적으로 

임의로 규정하는 것은 곤란한 일이지만, 기술부문 

자체의 초기조건에 제시된 기준은 존중되어야 하므

로 그 기준을 넘어선 수명연장은 행정과 정책상의 

책임이 뒤따른다. 

수명이 연장된 이후 발생하는 사고의 책임은 누

가 지는가? 바로 핵발전소의 문제의 본질의 하나는 

이익을 향유하는 집단/세력과 피해를 입게 되는 불

특정 대다수의 사람들이 다르다는 데 있다.19) 이런 

사실이 핵발전소의 민주적 정통성에 심각한 의문을 

제기한다.20) 

2) 폐기의 문제

핵폐기물을 완벽하게 안전하게 보관하고 폐기할 

수 있는 방안이 이론적으로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 

점은 핵발전소가 본질적으로 안고 있는 가장 심각

한 문제의 하나다.21) 국내에서 유일한 경주의 핵폐

기장은 중·저준위 폐기물 보관시설이다. 고준위 핵

폐기물 정규 보관시설은 없고, 위험천만한 폐연료봉

을 핵발전소내 저장수조나 건식 저장고에 쌓아놓는 

게 고작이다.22) 무엇보다 이를 근본적으로 안전하

게 처리하는 방법은 개발조차 되지 못했다. 또 핵

폐기장의 설치를 두고 부안에서의 거부와 경주에의 

확정을 거치는 과정에서 국민주권의 행방을 두고 

내홍을 앓은 바 있다. 

4. 재난대처에 있어서 국민주권

핵발전소 사고는 보편적 위기관리방식만으로는 

재난에의 대응이 어렵다. 우리는 종종 위험이 현대

사회의 보편적인 특성이라는 관점에서, 보편적인 개

념으로서의 위험과 재난관리 개념을 지니게 된다. 

그리고 보편적인 위험관리가 모든 상황에서의 위험

이나 재난을 예방하고 대응할 수 있는 것으로 착각

하기 쉽다. 또 통제가능한 위험과 그것을 벗어난 

핵발전소 재난과 같은 커다란 재난이 동시에 발생

하는 ‘현대적 위험의 이중성’이 지적되기도 한다(노

진철, 2010: 129).

현재 핵발전소의 재난에 관련된 법은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2) 원자력안전법 3) 원자력시설등

의방호및방사능방재대책법의 3개가 있다. 이 가운데 

2)와 3)이 직접적인 관련이 있고, 이들 법에서는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책임과 권한을 갖고 대처하도

록 규정하고 있다.23) 하지만 실제상황이 발생했을 

때, 현장에서 원안위가 행정력을 동원하여 대응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현장에서의 지방공무원에 대

한 지휘가 이루어질 경우 권한과 책임의 소재가 명

확하지 않는 구조이므로, 극한 상황에서의 대처는 

혼선을 빚을 수밖에 없다. 

재난은 비의도적 상황이다. 후쿠시마 핵사고가 

커진 것은 재난발생시의 대처에 책임과 권한의 구

조가 분명하지 못한 탓이 크다. ‘토쿄전력’이라는 

‘기업’의 잘못된 초동기 대처와 그 의사결정에 의해 

상황이 악화된 것이다. 이 부분의 책임구조에는 국

민주권의 개입이 결여되어 있다. 또 핵발전소는 자

연재해는 물론이고 외부공격에도 취약하다. 남북대

치상황의 안보관점에서 최악의 상황이 벌어지지 않

는다고 장담할 수 없다. 이에 대해 국민주권은 어

떻게 대응할 것인가?

5. 기타 문제 – 송전선



지금 우리는 전기를 생산하는 장소와 소비하는 

장소가 대부분 다르다. 입지조건을 다투는 곳에서 

대량생산을 한 후에 소비하는 곳에 보급하듯이 송

전을 하다보니 효율을 따지게 되고 필연적으로 고

압선을 추구하게 된다. 이 고압선이 지나는 지역은 

환경파괴와 생명파괴의 후유증에 시달린다. 경유지

역의 주민의 반발은 당연하다. 도로와는 달리 보상

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대두된다.

그러므로 송전선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핵발전

과 같은 중앙집중식 생산/공급방식은 근본적으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이 문제에 대해서도 국

민주권적 관점에서 적실성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결여되어 있다.

Ⅳ. 국민동의와 주권기관을 통한 개입

위험을 수용하는 일은 결정과정에 그 당사자인 

국민의 참여가 제도화되어야만 가능하다. 그리고 예

방만이 유효하다(N. 루만, 1969 : 노진철, 2010: 

280, 364). 대의민주주의 하의 권력주체들이 핵발전

소 위험에 대해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작동함이 바람직한지를 살펴본다. 

1. 핵발전소 존재에 대한 동의와 국민주권

국민투표는 대의민주주의하의 국민주권행사뿐 아

니라 핵발전소에 대해 국민이 인정할 것인가 아니

할 것인가의 여부를 직접적인 의사표시로써 나타내

게 하는 방안이다. 생명절멸의 위험성을 무릅쓸 만

큼 핵발전에 의한 에너지 획득을 하는 편이 더 낫

다고 보는가에 대한 국민주권적 판단이다. 또 당대

에서 누릴 권리가 후세대의 생존을 위협할 만큼 큰 

것인가에 대한 판단이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이와 관련하여 단 한 번도 

국민의 의사를 물어본 적이 없다. 인허가시의 기준

의 적용만으로 국민주권적 의사결정을 대체할 수 

있다고 간주하는 듯하다. 그러기에 국민주권이 투표

의 형태로 직접 개입되는 다음의 사례가 주목된다.

이와 관련하여 이탈리아와 오스트리아의 경

위와 조치는 주목할 만하다. 이탈리아에서 

2012년 치러진 원자력 발전소 재가동 여부를 

묻는 국민투표에서 반대가 90% 이상을 기록했

다.24) 오스트리아의 과거사례도 주목할 만하다. 

1970년대의 일이지만 핵발전소 가동여부를 국민투

표에 부친 결과, 반대가 51%여서 시설을 완공해놓

고도 가동을 포기한 것이다.

2. 행정부에서의 국민주권 개입

대의민주주의 하에서 행정부에게 핵발전소에 관

한 모든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 우리의 원자력안전

위원회(이하 ‘원안위’라고 표기한다) 방식이다. 9인

위원중 국회추천이 4인인데25) 표결로 재가동을 승

인한 월성1호기의 사례에서 보듯 유명무실한 숫자

다. 현재 원안위가 지난 정부때 대통령 직속의 중

앙행정기관으로 있다가 국무총리 산하의 합의제 중

앙행정기관으로 내려와 있다. 행정부내에서 그나마 

존중되던 독립성이 약화된 것이다. 후쿠시마 핵사고 

이후 핵에너지 정책의 규제와 진흥을 분리해야 한

다는 IAEA의 권고를 받아들여 신설한 원안위가 정

착도 되기 전에 현 정부에서 독립성이 손상되었다. 

또, 핵발전소 운영을 책임지는 것은 산업통상자

원부이고 원자력 연구개발 등 진흥정책을 맡는 미

래창조과학부인데, 이들 거대 부처를 거느리면서 동

시에 원자력진흥정책 관련 의결기구인 원자력진흥

위원회의 위원장을 맡고 있는 국무총리의 산하에 

원안위가 자리잡고 있다. 행정부 내부에서도 독립성

이 의심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다. 또 실질적인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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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집행 기능을 담당하는 준공공부문 (예, ㈜한국수

력원자력)의 조직과 예산에 대해서도 국민의 감시

가 이루어지기 어렵다.

우리와 비슷한 형식을 취하는 것처럼 보이는 미

국의 핵(원자력)규제위원회(NRC)는 위원이 5인인

데, 대통령이 임명하자면 연방의회의 상원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다 다수당은 3인이내만 점유할 수 있

도록 하고 있고, 위원장의 권한이 약하다. 무엇보다 

NRC내의 감사관실은 연방의회가 직접 예산편성을 

하는 등 독립적 활동이 보장된다(윤혜선, 2014). 

이에 비해 우리의 원안위는 내부의 감사관이 위

원장 산하도 아닌 사무처장의 산하에 있다. 조직체

계로 보아 감시가 제대로 될 수 있는 구조라고 보

기 어렵다. ①책임소재가 불분명한 위원회 체제로 

운영하는 것도 문제가 없지 않은데, ②그 위상도 

현 정부에서 약화된 문제, 그리고 ③규제와 진흥을 

하나의 책임자가 관할하는 모순 등의 세 가지 근본

적인 문제가 드러난다.

3. 국회와 국민주권

세계적으로 핵발전소에 대한 감시와 규제에는 의

회의 역할이 크다. 내각제를 채택하고 있는 영국이

나 독일은 연방정부에 위임하긴 하지만 정부권

력자체가 의회의 지배 아래 있다 (배영자·임성

진·전진호, 2011).

핵발전소의 비중(전기공급의 70%)이 크고 대통

령의 권한이 강한 프랑스도 기본적으로 의회에게 

원전관리 권한이 있다. 프랑스는 의회내의 OPECST

라는 조직의 감시하에 1) 정부에 대한 일반규제로

서 원자력시설(BNI)에 대한 주요결정을 의회에서 

행하여 하위의 감시체제를 구축하고 2) 정부의 실

그림 4 프랑스의 핵발전소 안전규제 체계 ((일본에너지법연구소, 2013: 213)을 재작성)
Fig. 4 Safety Regulation of NPP in France. (Redrawn from Institute of Energy Law of 

Japan(2013))



행조직인 원자력안전기관(ASN)을 두고 있다(그림4). 

ASN은 행정부 산하임에도 법적으로 규정된 독립행

정기관으로 기능하도록 되어 있다. 최고의결기구인 

안전위원회의 위원은, 대통령이 위원장 포함 3인을 

지명하고 상하원이 각1인씩 지명하여 총5인으로 구

성하며 임기는 6년이다. 이 조직은 안전에 관한 규

제, 인허가, 관리, 비상시 지원 등의 역할을 하며 

원자력 안전관련 전체 조직을 총괄한다 (일본에너

지법연구소, 2013). 그리고 이 두 체제가 의회 산하

라는 구조적 틀속에 행정부의 집행에 대한 감시를 

이중 삼중으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미국도 의회내에 감시기능이 있다. 핵발전소를 

감시하는 감사원이 의회의 통제하에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 감사원과는 달리, 의회의 통제를 받는 미

국 감사원은 의회가 그 헌법적 책임과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이상의 선진국의 사례는 국민주권적 작동기제라

는 점에서 감시가 제대로 되려면 원안위와는 별도

로 국회의 역할을 강화하는 것이 요구된다. 최근 

불거진 우리의 핵발전소 비리는 행정국가의 비대화 

경향과 무관하지 않다.26)

우리 국회에는 원안위를 감시하는 상임위원회(미

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가 존재하기는 하지만 

상임위원회의 정체성이 원전을 집중해서 다루는 것

이 아니라 원안위와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

원회를 대상으로 겸하여 다루고 있는데다, 원안위 

담당직원이 2인밖에 없는 등 실효력이 의문이다. 

또 우리의 경우 헌법기관인 감사원이 대통령 영향

력 하에 있으므로 독립성이 취약하다. 

감시를 제대로 하게 되면 법률의 미비점이 무엇

인지 명확하게 알게 된다. 감시에서 도출되는 ‘체계

적 대책의 필요성’은 ‘기본권 실현의 가장 강력한 

수단인 입법권’(정문식, 2007)의 기초가 된다고 할

만하다.

4. 지방정부에서의 국민주권의 개입

1) 재가동승인의 권한

핵발전소가 소재한 지방은 사고시 가장 직접적인 

피해자다.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입지과정에서 지역

주민의 동의가 필요함과 마찬가지로 원전안전에 대

한 감시권한을 보유함이 마땅하다. 일본의 경우, 원

전의 정기점검 후 재가동시에 승인권한이 지방정부

에게 있는 것은 바로 이러한 이유다.27) 가동과정에

서도 안전이 의심스러운 경우에는 지역주민의 주권

적 개입이 가능하다는 원칙이 견지되고 있다.

수백키로미터 떨어진 서울에서 논의하는 것과, 

눈앞에 펼쳐진 핵발전의 생생한 현장의 소식을 들

을 수 있는 부산에서 논의하는 것은 다를 수밖에 

없다. 실상과 문제점의 공유와 그에 대응하는 논의

과정에 참여하는 등의 국민주권의 구체적 실현은 

‘부산시장’이 아니면 안 되는 부분이 있는 것이다. 

2) 재난시 지방정부의 역할

현재 재난관리의 능력을 갖춘 조직은 행정자

치부에 있는데, 정착 원전사고의 경우 재난관리

의 책임은 원안위에 있다는 점도 문제다. 원안

위는 정부내 다른 부처나 지방자치단체를 통솔

할 능력이 없고. 권한도 없다. 조직은 인사권과 

재정권이 결부되어 있어야 제대로 작동하는 법이다. 

통상적 재난은 행정자치부나 국민안전처가 인사권

과 재정권을 행사하는 지자체들을 동원해 일사불란

하게 움직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원안위는 그 힘

이 없는데다가 힘을 실어주더라도 일상적인 상하관

계에 있지 않으므로 유사시의 대처에 있어서 조직

력을 발휘하기가 어렵다.

핵발전소 위험에 따른 위기관리시스템 구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예

방적 통제가 법적으로 마련되는 것이다.28) 이는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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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 발생하는 경우 사전에 준비된 대비활동과 신

속한 대응 및 복구가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그 피

해가 재앙적 수준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재난이 발생해버린 때에는 중앙정부보다 

지방자치단체장이 현장에서의 위기관리의 책임과 

권한을 갖고 필요한 자원을 동원하고 조치를 취하

는 것이 효과면에서 유력할 수 있다. 프랑스 알사

스 지방의 뮐루즈(Mulhouse)시는 핵발전소 재난 

발생 시에 시 서비스의 운영방식 일체를 조정하고 

민간안전을 위한 시의 예비 자원의 사용을 명할 수 

있는 한편, 기업이나 시민이 제공하는 수단의 일체

를 접수하고 배정․배치하는 권한도 갖는다(이재은, 

2013). 특기할만한 사항은 이러한 긴급상황에서 뮐

루즈시는 여러 가지 작전의 지휘를 군대에 준하는 

형식으로 할 수 있게 하여 혼란 속에서 명령의 지

휘와 집행이 일사불란하게 이루어지도록 계획을 짜

고 있다는 점이다.  

이와 직접적으로 비교할 수는 없지만 우리는 지

방정부나 지방정부가 핵발전소의 안전과 재난에 관

여할 권한과 책임이 없다.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대책법에 따르면 원자력안전위원회

가 중심이 되어 현장방사능방재지휘센터를 설치하

고 지방자치단체 및 지정기관에 대해 임무를 부여

하고 대피, 소개, 음식물섭취 제한, 긴급 주민 보호 

조치 등의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현장 실

정에 적합하지 않은 조치가 취해질 가능성이 있다

(이재은, 2013).

이상의 네 부문의 고찰에서 도출되는 소결론은 

독일의 원전안전 감시체제의 원리로 적용하고 있는 

‘네 개의 눈 원칙’처럼 ‘독립적이고 교차적인 감시

의 눈’이 국민주권에 의해 성립되고 작동되도록 하

여야 한다는 것이다. 

5. 국제협력에 대한 국민주권의 개입

핵발전소 사고는 피해규모와 범위는 국토를 넘어 

전지구적인 양상을 보인다. 현존하는 국제원자력기

구(IAEA)는 1953년의 유엔총회에서 당시 아이젠하

워 미대통령이 「평화를 위한 원자력」을 제창한 

것을 계기로 1957년에 발족되었다. 자칭 ‘핵의 파수

꾼’인 동시에 ‘핵의 평화이용 촉진’을 목표로 삼는 

모양새를 취하고 있다. 하지만 지구적 차원에서는 

IAEA가 있음에도 스리마일 체르노빌 후쿠시마와 

같은 대형참사가 그 이후에 터졌다. 그들은 책임을 

지지 않는다. 우리나라의 수명 다한 핵발전소의 안

전상태에 대한 IAEA의 결론이 어떠한들 그것만으

로는 신뢰를 주지 못한다. 즉, 원자력‘진흥’기구이므

로 역할에 한계가 있다 (윤순진, 2011).

지금 핵확산금지조약 제4조(조약의 어느 조항도 

조약 당사국의 평화적 목적의 원자력 이용 및 개발 

권한을 저해하지 않는다)는 핵무기 생산과 취득, 유

포를 포기한 국가들에게 핵에너지사용에 필요한 기

술지원 제공을 보장하고 있다. 이 조항 덕에 핵에

너지는 국제법상 지원의무가 부여된 유일한 에너지

가 되었다. 그리고 이는 플루토늄의 생산 등 실질

적으로 핵무기 생산준비를 용이하게 해주고 있다. 

그러므로 핵에너지에 부여된 국제법상의 특권은 전

면재검토됨이 마땅하다. 지구인으로서의 국민주권적 

요구가 제기되는 것이 당연하다 할 것이다.

유럽연합의 경우 후쿠시마 핵사고 이전까지는 각

국간에 핵발전소의 가동상태나 방사능누출 등의 정

보교류를 협력하는 조약들이 기능했는데, 2011년 3

월 24일 EU정상회의는 EU영역 내에 존재하는 모

든 핵발전소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의무화하였다. 

각 회원국의  핵발전소 운영자는 각 회원국의 담당

기관의 검토를 받아 국가리포트를 준비하는데, 국가

리포트는 유럽핵발전안전규제그룹(European 



Nuclear Safety Regulator Group: ENSREG)이 구

성하여 놓은 전문가들의 검토의견을 받고 이해관계

자와 일반대중들도 그 검사결과에 대하여 의견 제

출할 기회를 부여하고 있다29) (한덕훈, 2014).

또 EU는 핵발전소로 인한 재난구호협력을 위해 

응급상황에 대한 대응능력을 향상시키고자 실시간 

온라인 결정지원 시스템 (Real-time on-line 

decision support system: 이하 “RODOS시스템”)을 

구축했다. 사고가 발생한 지역으로부터 원거리에 떨

어진 지역에서 사고 대응 응급수단 강구와 대응시

스템의 개발을 지향하고 있다. 30)

Ⅴ. 결론 및 제언

1. 결론

본고는 ‘핵발전소 위험’과 거기에 대응하는 ‘국민

주권’을 여러 각도에서 조명해보았다. 그 방법론이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한 체계적 접근이라고 보

기는 어렵다. 우리나라에 미흡하다고 여겨지는 부분

에 대해 그 부분의 참고사례가 되는 국가들을 예로 

들었지만 개별 국가들은 모두 다른 제도와 정책, 

조직을 운영하고 있어서 각각의 장점이 우리의 제

도와 조직 내용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기는 어렵

다. 이 점에 대해서는 본고의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고, 차후의 심도있는 연구가 나오기를 기대한다. 

하지만 그러한 한계를 감안하고도 본고의 검토과정

에서 자연스럽게 각국의 대응체제의 작동상태가 드

두드러진 특징
Strong Feature

의회
Assembly

행정부
Adminis-
tration

사법부
Judiciary

지방정부
Local Gov.

국제협력
Inter-
national
Cooperation

미국
USA

독립적인 핵규제위원회 NRC is obviously 
independent.  의회가 감시권한을 가짐
Assembly has surveillance power.

스웨덴
Sweden

인허가 이원화와 환경재판소 심사
 Dual system of Permission and 
Deliberation by Environmental Court 

프랑스
France

의회의 감시권한 강함 Assembly has 
surveillance power. 
이원적 운영 Dual system of Permission

독일
Germany

의회에 의한 행정부 지배 Assembly rules 
Administrative. 지방정부 권한 중요 Local 
Gov. has surveillance power.

일본
Japan

지자체에 재가동 승인권한이 있다.
Local Gov. has permission power to 
restart NPPs.  

그림 5. 핵발전소 위험에 대응하는 국가별 국민주권의 작동상태 (진한 색이 중심역할)
Fig 5. Operation of Sovereign Power for Decreasing the Danger of NPPs (Dark Color is Major 
Ro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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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나고 있는 바, 그 양상이 정책적으로 시사하는 

바가 있기에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① 본고의 사례들로 볼 때 핵발전소의 위험과 

관련된 모든 단계에서 국민주권이 소재하는 복수의 

단위에서 원전감시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② 즉, 그림5처럼 여러 선진국들은 핵발전소를 

여러 권력주체들이 교차적으로 감시·관리하고 있다

는 점이다. 그리고 이에 비해 우리나라만 행정부에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다는 것이다. 우리처럼 행정

부(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만 감시와 관리가 이루어

지고 있는 것은 자신이 저지른 행위를 스스로 비판

하고 감시하는 모순적 상황이다. 

③ 의회의 안전감시권한이 매우 크다는 점이다. 

내각제인 나라들 뿐 아니라 행정부의 권한이 강한 

미국이나 프랑스에서도 의회에서 실질적인 감시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2. 제언

여기에 더하여 더욱 중요한 것은 본고에서 고찰

한 바와 같은 핵발전소의 위험으로부터의 안전

(Safety & Security)의 확보임은 두말할 나위가 없

다. 이를 위해 우리에게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국민

주권의 ‘권한과 책임’의 균형적 대응체제를 그림6과 

같이 제안하고자 한다.

1) 핵발전소의 신규건설계획은 국민동의를 

구해야 한다

위험을 인지하지 못했을 때와 인지했을 때의 의

사결정은 근거에 차이가 있다. 인권의 규범적 가치 

그림 6. 핵발전소 위험에 대응하는 국민주권 개입의 네 가지 제안의 개념틀
Fig. 6 Four Conceptional Frames of People’s Sovereignty Countering Risk of NPPs



및 민주주의 자기결정 이념에 비추어 핵에너지의 

이용 자체에 관한 결정권은 국민에게 있다. 민주주

의는 국가적 결정에 국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요구

한다. 국민은 권력에 대해 그 책임을 다할 것을 요

구하여야 한다. 이것이 대의민주주의가 그 근본에서 

일탈하지 않고 ‘국민주권’을 실현하는 방법적 원리

다(이원영·박태현, 2009). 헌법 제60조31) 상에는 국

회동의를 요하는 사항들이 있는데, 핵발전 문제는 

이들과 동렬에 있다고 볼 수 없다. 

그리고 행정부를 대표하는 대통령의 권한은 

‘국민으로부터의 주권’에서 파생된 통치권에 불

과한데, 통치권자인 대통령이 주권자인 국민의 

의사를 확인하지 않고 국가의 명운을 좌우하는 핵

발전을 행정부가 독자적으로 결정함은 국민주권 원

리에 반하고, 통치권을 남용하는 처사이다. 국회 동

의나 국민투표 회부(헌법 제72조32)) 등의 절차를 

거쳐야 마땅하다.

핵발전소는 민족의 명운과 관련되는 시설이므로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선택을 해야 하는 국면에 

처해지게 되고, 그 결과가 ①건설반대를 결정할 경

우 반대의 지속성이 유지될 것이고, ②건설찬성일 

경우 당대의 국민이 역사에 대해 무한 책임을 지게 

되는 것이다. 

2) 국회에 핵발전소 감시기능을 구축해야 한

다

대의민주주의 아래에서는 핵발전소의 감시에 있

어서도 국회가 권한과 책임을 가짐이 마땅하다. 적

어도 ‘네 개의 눈 원칙’이 갖는 ‘감시에 대한 교차

적 균형’을 국민주권과 권력주체의 관계에서도 적

용할 필요가 있다.

현시점에서 대안을 제시한다면, ①국회의 입법기

능을 보좌하기 위해 국회기구로 입법조사처가 있듯

이, 또 국회의 예산승인기능을 보좌하기 위해 예산

정책처가 있듯이, 국회의 국정조사기능을 보좌하기 

위해 (가칭)‘국정조사처’를 신설하고 산하에 (가칭)

‘핵발전소감시국’을 설치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②근본적 변화가 이루어 질 때까지, 미국 NRC처

럼 원안위내 감사관실에 대해 국회에서 예산권을 

행사하는 방안과 거기에 더하여 인사권까지도 행사

하는 과도기적인 방안도 검토할 만하다.

3) 광역단체장에 현장에서의 책임과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 

핵발전소 재난시, 책임감을 갖고 신속한 의사결

정과 조직적 통제에 있어서 행정라인 통솔이 일상

적이지 않은 원안위 위원장이 임무를 수행하는 것

은 물리적으로 불가능에 가깝다. 평상시의 감시를 

포함하여 광역단체장이 직접 조직을 인솔하고 대처

할 수 있도록 장치가 마련되어야 마땅하다. 광역단

체장에 이미 주어진 국민주권이 충분이 작동될 수 

있도록 책임과 권한을 동시에 부여하자는 것이다. 

4) 지구촌 안전을 위한 새로운 국제협력체계

를 구축해야 한다

원자력진흥기구의 성격을 갖는 IAEA에게 핵발전

소의 위협으로부터의 지구촌을 지키고자 하는 역할

을 기대할 수는 없다. 핵발전소 밀집지대인 동북아

시아에도 유럽연합의 ENSREG와 유사하거나 그 이

상의 감시기능을 갖는 새로운 국제협력체계를 구축

할 때가 되었다.

이렇듯 오랜 기간 지구촌에 위해를 가할 가능성

이 큰 위험을 예방하자면 그리고 만일의 재난에 대

비하자면, 국경을 넘어 책임과 권한을 긴밀하게 연

대하는 적극성이 국민주권의 차원에서 요구된다. 

 

1) 핵발전소(核發電所)는 법률적으로는 원자력발전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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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만 영어로는 Nuclear Power Plant 로서 직역
하면 핵발전소이다. 중국은 핵전(核電, 核电)으로 
사용한다. 원리적으로도 에너지 생산시 원자(原子)
와의 관련이 없고, 핵(核)의 분열에 의해 발생하
는 에너지를 활용한다. 본고에서는 국제적인 쓰임
에 맞추어 핵발전소라고 표현하기로 한다.

2) 일본 원자력안전보안원은, 2011년 3월11일 이후 
후쿠시마 원전에서 누출된 방사성 물질의 양이 2
차 세계대전 히로시마 원자폭탄의 168배에 달한
다고 발표하였다. 또, 후쿠시마 원전 250km 떨어
진 도쿄만에서 세슘 조사결과, 해저 24~26cm 깊
이의 진흙층에서도 고농도의 세슘이 검출되었다. 
(머니투데이 뉴스, 2012. 2. 8. ) 체르노빌 
500km~600km거리의 브리얀스크와 오렐지방의 
광범위한 면적에 걸쳐서도 100kBq/m2를 상회하
는 세슘이 검출되었다(무나타카 요시야스 저, 김
해창 역저, 2014, 후쿠시마가 본 체르노빌 26년째
의 진실 그리고 부산, 해성:  2-3).

3) 스리마일(1979)과 체르노빌(1986)이라는 두 번의 
대형 핵발전소 사고와는 달리 세번째인 후쿠시마
(2011) 핵사고가 발생한 것은 이런 유형의 대형
사고가 언제든지 반복될 수 있다는 경우의 수를 
보여주었다. 독일의 막스플랑크연구소가 내놓은 
핵발전소의 사고확률은 전 세계 440개의 민간 원
자로를 기준으로 사고등급 7에 해당하는 중대 핵
발전소사고가 지난 60년의 핵발전 역사에서 6개
가 폭발한 것을 토대로 앞으로의 중대사고 확률
을 수십년에 1회 정도로 전망하고 있다.   

4) 국토, 즉 영토는 동질성을 갖는 집단의 1)동물적 
생존 2)정치적 의사결정 3)공공재의 분배 등이 이
루어지는 공간적 기초라고 할만하다. (임덕순, 
1989) 안보의 개념은 국민뿐 아니라 국민이 살아
갈 영토의 안전을 보호하는데서 출발한다.

5) 장회익(서울대 명예교수, 물리학)은 2012년 2월에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와 탈핵에너지교수협의회가 
공동주최한 “핵에너지 문제, 어떻게 볼 것인가?”에
서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 있다. “원전이라는 것은 
생명과 핵연쇄반응이라고 하는 극단적 상극의 세
계를 완벽히 차단하면서도 그 사이에 연결통로를 
내어 에너지를 빼내어야 하는 모순적인 상황을 
현실화해야 하는 장치다. 그리고 모든 장치는 핵 
앞에는 붕괴되게 되는 것이므로 완벽한 차단 자
체가 불가능할 뿐 아니라 일단 이에 접촉된 물질 
또한 핵 위험을 지니는 존재로 변모하는 성격을 
가진다. 그러니까 완벽한 안전이란 원론적으로 불
가능한 장치를 현실적으로 운영하겠다고 하는 모
순적인 시도다.”

6) 이 수치는, 핵발전을 중단하기로 결정만 한다면 
대안강구와 전환이 어려운 수준이 아니라는 것이 

여러 나라에서 입증되고 있다. 일본은 52개 핵발
전소가 2010년까지 전체 전기의 29%를 공급해왔
는데, 2012년 이후 3년간 가동이 모두 중단되었
다. 에너지절약과 재생가능에너지전환이 많이 이
루어지기도 했지만 대형시설에는 비상용자가발전
시설이 있어서 전기생산이 가능했다고 한다. 독일
도 전기공급의 22.5%를 공급하던 수준이던 17개 
핵발전소를 2022년까지 완전히 폐쇄하여도 문제
가 없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 

7) 핵폐기장 설치에서 지역주민동의를 구하는 일만 
몇 차례 있었을 뿐이다. (박혜령외, 2016)

8) 한편으로 독일의 J. Isensee교수는, 안전은 기본권
외적인 근거에서 규정되어야 한다고 하면서, “과
학기술발전에 따른 현대국가가 존재하고 그 때문
에 국민들로 하여금 복종을 요구하고, 즉 국민의 
안전을 위하여 국가에게는 권력독점권을 부여함
으로써 국가의 근본적인 존립목적을 형성한다”는 
점을 주장했다. “그러므로 헌법에 규정되고 있는 
기본권 여부와 관계없이 기본적 국가과제다”라는 
개념을 설파하고 있다(김종천, 2008: 107~108).

9) 나머지 8개는 허가원칙(Permission Principle), 지
속적인 통제원칙(Continuous Control Principle), 
보상원칙(Compensation Principle), 지속가능한 발
전원칙(Sustainable Principle), 준수원칙
(Compliance Principle), 독립성원칙(Independence 
Principle), 투명성원칙(Transparency Principle), 국
제협력원칙(International Cooperation Principle)

10) 사전배려의 원칙이란 미래예측적이고 형성적인 
계획적 조치들을 통하여 모든 사회적 국가적 행
위주체들이 환경보호적으로 행동하고 이들이 결
정을 내림에 있어서 가능한 환경영향을 고려하도
록 함으로써 생태계의 기초를 보호해야 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즉 손해가 이미 발생하였다면 위
험이 존재할 것은 명백할 것이나, 손해가 증명되
지 않은 경우에도 국가의 보호조치가 가능하도록 
하는 노력이 사전배려의 원칙이다(김종천, 2008 
:137-138).

11) 가해자에 대한 과잉금지의 원칙은 국가를 기본
권침해자로 인식하는 경우, 개인이 그 침해를 
배제할 것을 국가에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피해자의 과소금지의 원칙은 국민의 생명과 
신체 등의 안전을 너무 하회해서 보호해서는 안
된다는 과소보호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김종천, 2008: 270)

12) 헤르만 세어는 주장한다. “거대석유기업들이 이
처럼 핵에너지를 선호하는 까닭은, 핵에너지와 
함께라면 지금의 권력을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
으리라는 믿음 때문이다. 만약 핵에너지 생산이 
분산적으로 이루어지고, 반대로 재생가능에너지



의 생산이 대형발전소를 거쳐야 한다면, 그들은 
당연히 핵에너지를 거부하고 재생가능에너지를 
차기대안으로 선택했을 것이다(헤르만 셰어, 
2005).”

13) 환경정책의 커다란 부분으로서 ①물관리 ②공기
청정도유지 ③경관보호 ④자연보호 ⑤소음, 누출
열, 방사능의 형태로 나타나는 에너지통제 ⑥식
용품에 섞인 이물질통제 ⑦쓰레기처리를 들고 
있다 (홍성방, 1999).

14) 장회익(2012, 상동)은 또, “핵폐기물의 완벽한 안
전에 접근한다는 것은 무한대의 비용과 노력을 
요하는 것이고, 따라서 현실적으로 어느 선에선
가 이 위험에 대한 절충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이러한 원전의 관리는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는 
일이다. 인간에게는 지적 한계와 함께 심적 한계
도 있다. 인간은 무제한의 시간동안 무제한의 경
계를 지속시킬 심적 능력이 없다. 그런데 원전의 
사용은 바로 이것을 요구한다. 이것은 방사능 효
력이 끝날 때까지 수 천 혹은 수 만 년 간 관리
를 지속해야 한다. 인간의 능력으로 불가능한 일
이다. 설혹 용케도 앞으로 백 년이 아니라, 만 
년 간 사고를 일으키지 않고 관리를 했다고 해
도, 그 오랫동안 우리의 후손들이 이 긴장상태를 
유지하며 불침번을 서야했던 수난의 대가를 어
떻게 계산할 수 있을까?”라고 지적한다.

15) 스웨덴은 원전 10기가 전기공급의 40%를 맡고 
있는데, 1987년에 국민투표로 원자력시설의 신
설을 금지했다가 2010년 금지조치를 철회했다.

16) 그림1은 일본에너지법연구소(2013: 245)의 그림
을 필자가 단순화한 것이다.

17) 소위 네 개의 눈 원칙은 (독일어 비에르 - 
Augen Kontrolle) 과실 및 손상으로부터 보호하
기 위해 비즈니스 계약시에 사용되는 잘 알려
진 규칙으로서. 비즈니스 영역에서 모든 중요한 
결정은 두 명 이상, 일반적으로 CEO (최고 경
영자)와 회사의 CFO (최고 재무 책임자)에 의해 
승인 된 것을 의미한다. 통상적인 번역업계에서
도 동일한 네 개의 눈 개념이 적용되고 있다.  

18) 이정윤, 2015.03.12., 한겨레신문 칼럼 [왜냐면] 
원전 안전 감시와 ‘네 개의 눈 원칙’ 

19) 가령 수명이 다한 월성1호기는 이미 캐나다에서 
폭발사고가 난 모델인데다 안전장치도 미비한 
상태다. 평소에도 엄청난 방사능을 내뿜고 있으
며, 핵폐기물의 양도 고리1호기의 5배나 많이 
배출하고 있어서 원전전문가 (서울대 원자력공
학과 서균렬 교수 등 (중앙일보 2015년 2월 6일
자 기사))들도 위험하다고 단언하고 있다. 

20) 소위 ‘핵마피아’는 정부관료, 산업계, 그리고 학

계 인사로 구성되어 있다. 그들은 그들이 하나
의 특수이익집단을 결성하고 정부의 핵 정책과
정을 독점하며 관료적 권위를 확립하고 이익을 
확대해 나간다(이성로, 2013).

21) 경수로의 경우 핵연료가 3~4년 쓰인 뒤 18개월
마다 약 30t씩 폐기물이 발생한다. 사용후 핵연
료봉(폐연료봉) 같은 고준위 폐기물은 매년 전 
세계에서 1만t씩 나온다. 작업복 등 중·저준위 
폐기물은 매년 20만t씩 쌓인다. 

22) 처리방법 결정이 늦어지고, 기술 개발을 기대하
는 사이 보관시설은 현재 포화 직전이다. 한국은 
매년 경수로에서 687t의 사용후 핵연료가 쌓인
다. 누적량은 이미 1만t을 넘어섰다. 한국 핵발
전소의 사용후 핵연료 저장용량은 2016년부터 
고리 핵발전소를 시작으로 포화상태에 이른다.  

23) 원자력시설등의방호및방사능방재대책법에서는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사선비상 및 방사능 재난 업무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고, 원자력안전위원회
는 피폭방사선량이나 공간방사선량률 또는 오염
도 등이 기준 이상인 경우에 방사능재난이 발생
한 것을 선포하여야 한다(제23조).”

24) 이탈리아는 지난 1987년 국민투표를 통해 원전
을 폐기하기로 했으나, 베를루스코니 총리는 도
리어 2014년부터 4기의 신형 원자로를 건설하고 
2030년까지 원자력 에너지 비율을 25%로 높인
다는 계획을 추진해 왔다. 그러나 후쿠시마 원전 
사태로 인해 원전에 대한 불안감이 높아짐에 따
라 이번 국민투표의 참여율은 약 57%로, 원전 
재도입에 반대하는 쪽에 표를 던진 유권자가 무
려 94%를 기록했다(이성로, 2013).

25) 원안위 9인 위원의 임명을 보면, 4명은 위원장이 
임명하고 4명은 국회가 제청해 대통령이 임명토
록 했으며, 위원의 자격으로 원자력 환경 보건의
료 과학기술 공공안전 법률 인문사회 등 원자력
안전에 이바지 할 수 있는 관련 분야 인사로 명
시해 놓았다. 9인 위원 가운데 국회에서 4인을 
추천하도록 되어 있는데 야당몫은 2인밖에 없다. 

26) 외부통제를 거의 받지 않는 부서들 (예, 청와대 
국가정보원)도 있다. 즉 권위주의적 행정문화로 
인해 관료들의 외부통제에 대한 수용은 매우 낮
은 편이다. 또 실질적인 정책집행 기능을 담당하
는 준공공부문 (예, 한수원)의 조직과 예산에 대
해서도 감시가 이루어지기 어렵다. 또 시민단체
들이 정부로부터 재정적 지원을 받는 경우 제대
로 된 감시가 이루어지기 어렵다(이재은, 2013).

27) 일본원전들은 매 13개월마다 정기점검을 받기 
위해 3개월 가량 운전이 중지되는데, 지자체들
이 점검이 끝난 원전에 대해서 재가동을 반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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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다. 대형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운전 재개 
여부는 지자체와 협의하도록 협정에 체결돼 있
다.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최종 결정은 지사 등 
지자체장의 의사에 달려 있는 셈이다(서울경제, 
2011. 06. 08., 日 원전, 내년 봄엔 올스톱 되나).

28) 가령 독일의 원자력법은 평화로운 핵에너지 이
용을 국가가 관리하는 대신에 사경제 질서에 맡
기되 연방 및 주의 허가 및 감독법적 권한에 의
해 통제하는 것을 기본 구조로 하고 있다. 그리
고 독일 원자력법의 리스크관리체계는 시설허가 
등 허가를 통한 예방적 통제에 중점을 두면서 
감독과 규제를 규정하고 있다(홍성방, 2012).

29) ENSREG는 2013년 4월 회원국의 국가행동계획
(National Action Plan)에 대한 검토 워크샵을 
진행하였고, 이해관계자들이 의견개진의 기회를 
가졌다. 2015년 6월에도 개최되었다고 한다.

30) 국가위기관리연구소장인 충북대 이재은 교수는 “ 
적어도 한국, 중국, 일본 3국은 비상사태가 발생
하는 경우 서로 주고 받을 수 있는 비상물품의 
Inventory List를 교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 
같은 네트워크 구축이 가능한 경우에는 기술인
력 교류와 국제협력 협의체도 구성하는 것이 필
요하다”고 주장한다(이재은, 2013).

31) 헌법 제60조 ① 국회는 상호원조 또는 안전보장
에 관한 조약, 중요한 국제조직에 관한 조약, 우
호통상항해조약, 주권의 제약에 관한 조약, 강화
조약,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
우는 조약 또는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의 체결·비
준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 ②국회는 선전포고, 
국군의 외국에의 파견 또는 외국군대의 대한민
국 영역안에서의 주류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

32) 헌법 제72조 대통령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는 외교·국방·통일 기타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
책을 국민투표에 붙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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